
본 자료는 학생자치법정 규정 제4조 제2항의 4(학생자치법정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학생부 상호간, 학생회와

학생부 상호간, 교사와 학생회 및 학생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생부서 운영 및 징계 관련 학생회칙 모음

학생회 회칙 제40조 제1항(소속)

- 모든 학생부서는 본 회에 소속된다.

학생회 회칙 제71조 제1항(소속)

- 모든 특별부서는 본 회에 소속된다.

학생회 회칙 제19조 제2항(책임의 의무)

- 학생부서의 본 회칙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학생부서장이 학생자치법정의 징계

대상이 된다.

학생회 회칙 제20조 제1항(회칙 수호의 의무)

- 학생부서장은 소속학생부서 내부에 있어 본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학생회 회칙 제26조 제2항(조직 구성의 권리)

- 각 학생부서의 학생부서장은 학생회장단에게 조직 구성의 일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학생회 회칙 제26조 제5항(조직 구성의 권리)

- 학생부서장의 조직구성에 대해 학생회장단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학생회 회칙 제59조 제1항(학생자치법정의 결정)

- 학생자치법정의 결정은 학생회원을 구속한다.

학생회 회칙 제69조 제2항(학생부서장 해임 절차)

- 학생부서장 해임의 사유는 이러하다

1) 학생부서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학생회 또는 학생부서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잘못된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학생회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3) 학생회장단이 판단하기에 학생회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

4) 독단적인 행동으로 학생회 또는 학생부서에 혼란을 야기했을 경우

학생회 회칙 제69조 제3항(학생부서장 해임 절차)

- 학생부서장의 해임에 관한 안건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학생회 회칙 제85조 제1항(특별부서장의 해임)

- 특별부서장의 해임은 규정에 따라 전교회장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해임에 관하여

학생자치법정은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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